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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 ■ 會 ■ 왕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8월 12일 (화요일) 11시 00분

議 事 0 程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교육기관 방문의 건

5. 예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통무)

2.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4.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 교육기관 방문의 건(이기수위원 외 3인 위원 발의》

6. 예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사회 의사과장 이통무》

(11 시 00분 개회)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

⑩ 의사과장 이통무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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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디-.

모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립■니다,

(일동 착석 )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 l l A j  0 2 ^

⑩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조일환 

부의 장 조일환입니다.

개의에 앞서서 오놀 의장님께서 제주도에 

서 개최되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 참석차, 

부족한 이 사람이 오들 제78회 임시회를 주 

재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하나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협조 

해 주셔서 본 회의가 왼만히 이몰어 질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저U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1. 경과보고 

⑩ 의사과장 이통무

의사과장 이흥무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 97년 8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97-7호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희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제77되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충청북도중 

•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안과 충청 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 급조 

례폐지 조례 안,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 

업 훈련과정 설 치 조례폐지 조례 안, 충청 북도과 

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둥 3건의 폐지조례 

안이 7월 19일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 

회에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어 8월 8일자 

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금회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 

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이기수 

위원 외 3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박재현 의장님께서는 전국시 • 도교육위원 

회 의장협의회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출석 하시 지 못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1.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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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결정의 건

(11 시 05분 》

⑩ 부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미 통보드린 바외. 같이 제78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8월 16일 

까지 5일간으로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과 위원 발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 

다.

다만，8월 13일과 14일 양일간은 소위원 

회 활동과 교육기관 방문을 위하여, 15일은 

공퓨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퓨회하고자 합니 

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 

십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4.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 시 12분 》

⑩ 부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충청북도교 

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동일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관리국장 신재철

손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그동안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 

여 든임없는 지왼과 격려를 하여주신 데 대 

하여 진심으로 김■사드리며 19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서 

를 작성하여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 

지 15일간 충청복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 

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개 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96년도 세입 • 세출결산은 6,906억 1,400 

만원이고 세출은 6,218억 2,200만원으로서 

687억 9,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 

으며. 이중 456억 5,800만원이 이질사업비 

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3,4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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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97년도 에산 재왼으로서 사용되었습"니

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6,906억 5 ,천만원을 징 

수결정하여 99.9%인 6,906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 그중 자체수입은 15. 3%인 

1,060억 7,1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4.7%인 

5,845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 산을 말씀드 리 겠습니 다.

예산 현액은 7천억 4,300만원으토서

88.8%인 6,218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6억 5,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25억 

6,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 

비 3,108억 7,700만원, 물건비 1,364억 

2,800만원, 경상이전비 7기억 800만원, 자 

본지출경비 974억 900만원으로 총 6,218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현황은 총 456억 5,800만 

원이 ’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중 충북예 

술고 이전사업비등 291억 5,100만원은 명시 

이월되었고 165억 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 

으며, ’ 96년도 채진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중심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운 

영비로 228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

여 ’ 97년 3월 1일 개교한 상당고등학교외 3 

개교 신설에 195억 2,500만원, 청주외국어 

고등학교외 2개교 이 전사업에 2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부족교실 증축 54억 

9,500만원, 기존시설확충 41억 1,1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254억 400만원을 투자하 

였습니다.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실의 현 

대화 및 교단의 선진화를 위하여 각 교실마 

다 최첨단 교재 • 교구를 연 차 적 으로 학보하 

고자 교단선진화 사업에 공립학교 59억 

4,000만원, 사립 학교 6억 9,200만원둥 66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시대 변화에 대응 |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원어민 영어교사 

24명을 초청 초 • 중 . 고등학교에 배치하여 

생활외국어 교육에 6억 5,900만원을 투자하 

였으며, 유아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유치 

원사 신축에 17억 7,300민:원을 투자하였습 

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로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381억 

300만원, 시설비 38억 9,000만원을 지원하 

였습니다.

과학기술 정보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 

여 직업교육 확충시설 30억 600만원，실습 

실 확충 30억 7,800만원, 멀티미디어실 설 

치 21억 6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실험실습비 

10억 6,400만원, 장학금 3억 3,500만원 , 컴 

퓨터 교육비 4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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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 도모와 국민 식생 

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초등학교 급식 확대 

를 위한 급식학교시설비 26억 6,400만원, 

급식학교운영비 51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 

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자질 함양과 전문성 제고 

를 위하여 총 5,461명을 대상으로 각종 자 

격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에 28억 9,900 

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고 명예퇴직제 확 

대로 공 • 사립학교의 교직원 134명 에게 51 

억 9,700만원의 퇴 직수당을 집 행하였으며 ,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하여 ’ 95년도에 이어 ’ 96년도에도 8개 지 

역교육청에 6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행 

정 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1996년도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 겠습니다.

-  참조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2

(끝에 실음)

_ 1996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 • 세출결산 작성지침 : 별책1 

'96.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개요 : 별책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결산서 : 별책3 

1996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4

이 어서 1996년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 다.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손해배상금 9,199만 9천원을 예비비 

에서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저U 20조의 규정 

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얻고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블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 5일 16시 30분경 보은중학교 

유도장에서 동교 3학년 유도부주장 성백술 

이 같은 유도부 1학년 김창호에게 연습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청소함에 있는 걸레 

자루로 구타하여 1994년 10월 19일 11시 27 

분경 청주한국병원에시 사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995년 10월 2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억 12만 7,860원을 

배상토록 판결받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 

한 바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측과 9,200만원에 합의 , 부족금액 9,199만 

9천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조 1明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별첨3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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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⑩ 부의장 조일환

관리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은 오는 8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1996년도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본도 교육위원 

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해당 소위원회에 

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 

니다.

5. 교육기관 방문의 건

(11 시 18분 》

⑩ 부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기수위원 외 3인이 발의하셨습 

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이기수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본인 외 세분의 위원께서 발의 

에 찬성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기간인 요즈음 학생들의 야영교육활동이 활 

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학생야영장을 방문하 

여 전반적인 교육시설 헌황 및 야영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야영장에 입소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야영훈련 중인 

학생들과 학생지도에 수고하고 있는 지도교 

사 및 직원들을 격려하므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 

의정%동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방문기간은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으로 

첫째 날인 8월 13일에는 진천군 문백면 소 

재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을 방문하고, 둘째 

날인 8월 14일에는 괴산군 청천면 소재 청 

천학생야영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울을 잠고하시기 바라 

며, 본 위원 외 3인 위원이 공동발의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교육기관 방문의 건 : 별첨4

(끝에 실음)

(이기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부의장 조일환 

이 기수위 원 님 수고하셨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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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교육기간 방문의 건은 

왼안대도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에산 • 결산소위원회

(11 시 20분)

•  부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결산소위원 

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대로 김정길, 

조일환， 김광수, 안병일, 이경윤. 이상 다 

섯 분을 위원으로 하여 예산• 결산소위원회 

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소위원회 구 

성의 건은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그러 면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결산소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⑩ 부의장 조일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광수, 그리고 이근수 두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 

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광수, 

이근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자 합니다.

본회의 산회 후부터는 예산• 결산소위원 

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은 교육기 

관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잠여와 집행청의 협 

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24분 산회》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 시 2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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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출석위원 : 10명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〇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시, 조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관리국장 신재철, 고벼 다다과 기 호무CD a 〇 1」 C3 O ,

기픽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슬과장 백경름,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의사일정(안》: 별첨1

► 1明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별첨2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별첨3

- 교육기관 방문의 건 : 별첨4

次: 벼 찬j •부 로A、 ■ᅵ ■거

- 1996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작성지침 : 별책1

-  '96.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개요 ： 별책2

-  1明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서 : 별책3

- 1996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별책 4

10 -



第78回 忠淸北道敎育委1 會(臨時會》 第 2 號

本 會 議 스  병  公今
會 講 歎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8월 16일 (토요일) 11시 02분

議事B程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기타안건 처리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통무)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1 시 02분 개의 ) 의사과장 이훔무입니다.

•  의장 박재현 먼저 지난 8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하신 바에 따라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

성원이 되었0 D로 제78회 충청북도교육 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 숭인의 건이 예산

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결산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해 소위

먼저，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왼회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부의되었습

다. 니다.

따라서 예산 • 결산소위 원회 간사로부터

1. 경과보고 동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들으신 후 의결

•  의사과장 이릉무 하시겠으며, 이어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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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의 건을 의결하시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2. 1996년도 중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11 시 03분)

⑩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소위원회 간사 발언대로 나 

옴)

⑩ 에산 • 결산소위원회 간사 김광수

예산• 결산소위원회 간사 김광수 위원입 

니다.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 96년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8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 

되어 8월 12일 금번 회기 저U 차 본회의 의 

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 

라 회부된 날부터 연 3일간 3차에 걸쳐 심 

사하였습니 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 리 겠습니 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을 총괄하여 보면은 

’ 95회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은 7천억 4,320만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 

산액은 각각 6,906억 1,424만원과 6 .218억 

2,196만 2천원으로 687억 9,227만 8전원의 

세 계 잉 여 금이 발생하였습니 다.

다음은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세입. 세 
출, 이월비, 예비비，재산, 금고의 결산 순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6,906억 5,067만 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906억 1,424만원이 수납되 

고 3,643만 6천원이 불납결손 처리됨으로써 

예산액 대비 104.6%,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재 

왼별로 구분하여 본 바, 의존수입이 5,845 

억 4,349만 2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84.6% 

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체수입은 1,060억 

7,074만 8천원으로 15.3%에 불과하였습니 

다.

이는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의존수입이 

점하는 비율이 1.0% 감소된 것으로 재정자 

립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6,218억 2,196 

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9%가 집행 

되었으며. 다음 연도로의 이월액은 456억 

5,806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5%정도이 

며, 불용액은 325억 6,317만 4천원으로 예 

산현액 대비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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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을 관별로 세분하여 전년도와 점유 

율을 비교한 바, 학교비와 사학지원비가 각 

각 0.8% 중가한 반면 시설비는 1. 於가 감소 

되었으며, 기타는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 었습니 다.

이필액은 교육행정비, 학교비, 사학지원 

비, 시설비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중 시설비 

가 97. 5%로 거 의 전부라 할 수 있겠습니 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총불용비율이 

4. 於로 ’ 94년도에 3.4%, 전년도에 2 .7%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교육행정비중 인건비，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행정비는 22.4% 중가한 반 

면 교육위원회비는 0.2%, 교육사업비는 

3.7%, 학교비는 4.1%, 사학지원비는 3.6%, 

시설비는 3.3%, 예비비는 7.5% 감소되었습 

니다.

다음 이월비 결산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월비는 명시이월 기건에 291억 5,106만 

3천원, 사고이월 44건에 165억 700만 2천 

원, 총 115건에 456억 5,806만 5천원으로 

이를 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본청이 26건에 

254억 7,724만 5천원이고, 지역교육청이 89 

건에 202억 1,082만원으로 총 이월액에 대 

한 점유율은 각각 55. 7%와 44. 4%입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예비비 지출은 ’ 96년도 1월 20일 지출결 

정 된 보은중학교 유도부 학생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합의 배상금 지급분 

9,199만 9천원으로, 금회 안건으로 제출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 

출 숭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96회계년도 중 채진, 채무액의 발생은 

없었으며, 다음은 재산의 결산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공유재산의 ’ 96년도말 헌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603억 524만 9천원이 중가된 1조 

3,984억 5,0이만 3천원인데 재산액이 크게 

중가한 이유는 신설교 토지매입, 교실 중 * 

개축둥 재산취득이 되었기 때문이며, 공유 

재산을 좀더 세분하여 보면 행정재산의 ’ 95 

년도말 현재액은 1조 3,305억 899만 1천원 

으로 ’ 96년도에 818억 1,193만 5천원이 중 

가되고 259억 8,537만 7천원이 감소되어 

，96년도말 현재 액은 1조 3,863억 3,554만 9 

천원이며, 잡종재산의 ’ 95년도말 현재액은 

76억 3,577만 3천원으로 ’ 96년도에 112억 

4,385만 1천원이 증가되고 67억 6,516만원 

이 감■소되어 ’ 96년도말 현재액은 121억 

1,446만 4천원입니다.

다음 물품의 ’ 96년도말 현재액은 7,450점 

에 378억 3,186만 9천원으로 ’ 95년도말 현 

재액 3만 226점 462억 3, 397만 4천원에 비 

하여 ’ 96년도에 1,567점에 129억 1,4기만원 

이 중가되고 중요물품 대상기준 변경에 따

ᅳ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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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4,343점 213억 1,681만 5천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 96회계 

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누계액 

은 총 수입이 6,906억 1,424만 1천원이고, 

총 지출이 6,218억 2,196만 2천원이 며 , 차 

인잔액이 687억 9,227만 9천원으로, 차인잔 

액 모두가 결산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 

계액 중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와 같이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이월비 결산 둥 각 분야 

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 

정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작성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 

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좀더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비법정전입 

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잡수 

입, 이월금, 주민부담금 수입의 총 예산액 

이 666억 7,137만 4천원인데 결산액은

1,083억 3,94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세입징 

수율이 162.4%나 되어 예산편성 시에 세입 

재원 포착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므 

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출예산 집행중 총 22건 1억 1,590만 3천원 

의 유보액과 교원재교육관리비 2억 6,166만 

9천원 둥의 불용비율이 높게 나티■났는 바,

이는 사업계획의변경, 법규의 폐지로 인하 

여 세출에산 유보액 또는 불용액이 다소 과' 

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경정 

사업주가 등의 조치를 주'[하여 세출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고 사료되 며, 이 

월사업비 115건에 456억 5,806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6. 5%가량이나 되는 것은 사업 

시행의 유보, 설계변경， 공사발주의 지연 

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세출 예산운용에 철저 

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금년도에도 국가의 

존수입의 결손이 예상되므로 사업 우선순위 

둥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에 교육위원이 참 

여하여 보다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출결산 승 

인의 건은 앞에서 적시한 개선사항 및 건의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의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10여일 간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3일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



[제78회-재2차]

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의 관계관 여러 

분!

그동안 ’ 96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본 소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 

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5

(끝에 실음)

(예 산 • 결산소위원회 간사 자리로 돌아 

감》

•  의장 박재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 

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 

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예산• 결산소위원회가 심사한 내 

용에 대해서는 당해 소위원회 간사께서, 결 

산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관께서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 “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숭인의 건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 시 20분 》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저12항 1996년도 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숭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역시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조일환 위원 “제가 좀” 하고 거수하여 

발언신청》

조일 환위 원 님 나오셔 서 말씀하십 시 요.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⑩ 조일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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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해서 어떤 반대토론이나 이러 

한 차원이 아닙니다.

본 위왼이 본 건에 대해서 의안읊 심의하 

는 과정에서 집행청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 

를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있었다 하는 이 

러한 하나의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 

에 안건을 제출하시는데 잠고가 될 수 있도 

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검 제가 소견을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 이것은 합당하게 잘 처리가 됐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이 안건을 제출하는 사유나, 제안 

사유나 골자 또 그 밑에 예비비 지출 사유 

이것을 간략하게 저희 위왼님들께 자료를 

주셨습니 다.

이러한 자료로는 본 위원이 안건을 심의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해서 개별적으로 

집행청의 관계관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며는 이 내용이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판결은 1억 약 1억 

으로 판결이 났고 피해자는 1억 천을 요청 

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어떠한 피해자가 판결이 1억의 

판결이 났는데 9,200, 소위 약 한 800만원 

의 손실을 입어가면서 어떻게 이게 합의되 

었는가 하는 이러한 이유가 대단히 궁금했 

습니다.

두번째로 적어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개요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것이 과연 불가항력 이었는가, 시 일을 2일 

남겨두고 감독교사가 충실하게 현장을 지도 

했겠는가 이러한 현장 상황에 대한 것이 상 

당히 궁금했습니다.

본 위원이 ’ 94년도에 사건이 난 현장방문 

을 해도 자료수집이 어려웠고 이러한 것은 

집행청에 없고 소중한 기록으로 남겨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안건을 상정하실 

때는 이러한 준비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중요한 국가적 손실을 입었을 때는 청구된 

을 행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의건을 제가 받아 본 
연후에야 "아하, 청구된을 이래서 포기했구 

나” 하는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재판에서 판결된 소위 주 

문, 판결문을 저회들이 심의하기 이전에 첨 

부해서 주셨으면은 그 판결한 소위 법적인 

이러한 판결문에 대한 판단, 또 현지 상황 

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월씬 용이했으리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대한 과실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 관련된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어떻게 행정처리했느냐, 쉽게 말하면，징계 

처리한 적어도 회의록이나 거기에 대한 필 

요한 자료를 주셨으면은 본 위원들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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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질씬 더 용이하게 심의할 수 있었으 

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요청에 대한 보완 

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본 위원들에게 제 

출되는 의안을 보다 위원들의 입장에서 심 

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 다.

다른 위원님들 또 뭐 하실 말씀계신, 위 

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에비비 지출 숭인 

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의 처리와 두곳의 학생야영장을 방문해 

교육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야영활동 중인 학생들과 지도교사, 

야영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둥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교육의정될'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 

러 저1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

(11 시 26분 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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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제2文n

〇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재무과장 이기수,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총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관리국장 신재철,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과학기술과장 백경름, 

행정과장 이상찬,

※ 부  록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별첨5



第78回忠淸北道敎育委負會 (臨時會) 1997.8.12 ᅳ 8.16.(5 일간)

일 시
’ 97.8.12(화) 

10:00

11:00

부 의 안 건〇!

□  교육위원 협의회 : 교육위원실

□  개회식

고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7, 8. 12 -  8. 16.(5일간)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에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4. 교육기관 방문의 건(제안설명)
5. ' 에 산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제1차 본회의 산회】

□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97.8.13.(수) □  소위원회 활동
호  ■ 에 산 • 결산소위원회

8.14.(목)
□  교육기관 방문

본회의 휴회

: 8.13.(수) ~  8.14.(목》

• 8. 13.(수} 10:0(卜 충북학생종합야영장 
■ 3. 14.(목) M:00〜 청천학생야영장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7.8.15.(금) (〕 TT OI5 본회의 휴회

’ 97.8」6(토)

11: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에비비지출 승인의

건
3. 기타안건처리

[제2차 본회의 산회]

졌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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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청2 )

의안번호 제 호

으 i 결
년 월'일

1997. 8. .
( 제 회 )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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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r m im m ..

제출년월일 : 1997. 8.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6  0 도교욱비특■히 세입 결산 승인으
•ᅮ지기 r :꺼디”。::，•端방? 킨적?t]

지방자치법 제1 2 5조에 의하여 작성한 ' 9 6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 

출 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뿔 제13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 - 의 

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개6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중 세입결산액은 6,906억 1천 4백만원, 세출결 

산액은 6,218억 2천 2백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56억 5천 8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31억 3천 4백만원으로서 총 687억 9천 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 ，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서 ： 대  해

□ 참고사0  ： 따로 붙임

O  '9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O  ‘ 96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작성 지침



(벌 청 3 》

으1안번 흐 제 7 冬 세  호

이 겨一1 E
년 월 일

19 9 7 .  cP . ,
( 제 회 )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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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分 P  세 제출년월일 : 1997. 8 . / ,

제 출 겨ᅡ ； 충청북도교육감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지방의희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 26 조의 규정에의 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지출건수 : 1건 

O  지출결정액 : 91,999,000원 

〇 지 출 액 : 91,999,000원 

◦  잔 액 :  없 음.

O  지출사유 : 보은중학교 유도부 학생 사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합의금 지급

□ 예비비지출내역
(단위: 천원)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합의금 '96. 1.20 91,999 91,999 0

□ 예비바사용평세서 : 별 첨



196 .예비비 사용 명세서

(단위: 천원)

과 므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예비비
잔액 예비비사용내역

XI- 관 항 세 항 세세 항 목 사용액

본청 교 육 교육행 행정관 기관운 배상금 91,999 91,999 0 보은중학교 유

행정비 정기관 리담당 영 비 도부 학생 사망

운영비 관실 운 손해배상 청구

영 비 소송 합의 배상

금 지급

계 91,999 91,999 0

□  예비비 지출 사유 

〇 사건개요

1994. 10. 5. 16:30분경 보은중학교 유도장에서 3학년 유도부 주장 성백술이 같은 

유도부 1학년 김창호에게 연습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청소함에 있던 마포자루로 

구타하여 우측 전두부 뇌경막하혈증등으로 1994. 10.19. 11:27분경 한국병원에서 

뇌경색증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고임 
〇 1994. 11. 25. 교육감을 상대로^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액 111,032,674원

〇 청주지방법원 판결 손해배상액 100,127,860원 (94가합6250호, 95.12.27)

〇 1996. 1.19. 원고측과 92,000,000원에 합의 

〇 1996. 1.20. 합의금 부족액 91,999,000원 예비비지출 결정

^  본사건과 관련하여 형사피고인(가해자) 성백술은 대전고법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음.





(벌 청 4 )
교육기관 방문의 건

발의년원일 : 1997 년 8 월 4 일 

반 의 자 : 이기수  교육위원 외 3인

1 ^  TJ
I . n r  i 3r

제 78회 중 칭 북도교육위 원 회 (임시 회 ) 회기 숭 막생야 영장을 

다음과 같이 방문한다 .

가. 방문기간  : 1997. 8.13.(수 卜  8.14.(목) /  2일간

나. 대상기관  : 2 개 기관
〇 충북학생종합야영장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소재)
〇 청천학생야영장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소재)

다. 방문일정 : 붙임 참조

2. 이 유

가. 학생야영장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나. 훈련학생 및 교직원 격려
다.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자료  수집



교육기관 방문일정

년 월 일 시 간  별 니] 용

10:00 0 교육위원회 출발

11:00 〇 충북학생종합야영장 도착(방문활동)

12:00 〇 충북학생종합야영장 출발
’97.8.13(수)

12:30 〇 오 찬

14:00 〇 교육위원회로 줄발

15:00 0 교육위원회 도착，해산

14:00 〇 교육위원회 출발

15:00 〇 청천학생야영장 도착(방문활동)
’97.8.14(목)

16:00 〇 청천학생야영장 출발

17:00 〇 교육위원회 도착，해산



( 벌 d 5 )
(제78회 임시회)

1996년도 중청북도교육비특벌회계 세입세즐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997. 8. 16.

중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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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줄일자 및 제술자 : 1997년 8월 1일 충정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7년 8월 12일

다. 상정일자 : 1997년 8월 12일 제7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 제1차 소위원회(1997년 8월 12일)

。 제2차 소위원회(1997년 8월 13일)

〇 제3차 소위원회(1997년 8월 1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 

출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〇’96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중 세입결산액은 6,906억 1천 4백만원，세출결산 

액은 6,218억 2천 2백만원이며,

〇 이월사업비는 456억 5,806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3,421만 4천원으로서 총 

687억 9,227만 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3. 충 청 북 도 결 산 검 사  위원의  결 산 검 사  의견청취(보고자  : 재무과장 이기수) 

： [결산검사 의견세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토 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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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가. 서네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 출  결 산  액 세 계 잉 여 금

被9,983,424 700,043,200 690,614,240 621,821,962 68,792,278

〇’9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00,043,200천원(’95. 이월사업비 

40,059,776천원 포함) 이며,

〇 세입결산액은 690,614,240천원으로 예산액대비 104.6% 수납되었으며,

〇 세출결산액은 621,821,96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9%를 집행하였고，

〇 세계잉여금이 68,792,278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45,658,064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업 

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23,134,214천원은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 23,134,214천원

-  명시이월사업비 : 29,151,063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16,507,0이천원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징수결정 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 액
예 산액 대 비
정수율

징수결정액대 
비 징수율

659,983,424 690,650,676 690,614,240 36,436 0 104.6% 99.99%

。’96.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考 600,650,676천원호 징卞결정히여 630,(314,240천원이 수 

납되고 36,436천원이 불납결손 처리됨으로써 예산액대비 104.6%,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의 징수율올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584,543,492천원(84.6%)

-  자체수입 106,070,748천원(15.3%) 으로,

전년도 대비 의존수입비율이 1% 감소하였지만 재정자립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으로 평가됨.



다. 세줄결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 액 지출액

r-? O 1 -4 r~~R* 子r  던 노

이 좋1 액 兵• O —1 집행을 U 〇 〇f 容1

659,983,424 40,059,776 700,043,200 後1,821,962 45,658,065 32,563,173 ■ % 4.6%

’96.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621,821,96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9% 집행되었고, 다 

음년도 이월액은 45,658,064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5%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32,563,174천원으至 예산현액대비 4.6%인데，

〇 지출액 621,821,962천원의 나1용올 관별로 살펴보면,

~교육위원회비

-  교육행정비

-  교육사업비

-  학 교 비

-  사학지원비

-  시 설 비

709,520천원 (0.1%)

435,640,814 천원 (70.19 신) 

5,3沈3,410천원 (0.8%) 

46,392,382 천원 (7.5%) 

42,685,321 천원 (6.9%) 

91,008,515^1 €(14.6%)-5-5.

전년도 대비 관별 점유율은 학교비가 0.8%, 사학지원비가 0.8% 중가한 반면 시설 

비는 1.5%가 감소되었으며, 기타는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임.

〇 다음년도 이월액 45,658,065천원의 관별 내용은，

교육행 정 비 

학 교  비 

사학^ 원 비 

시 설 비

58,198천원 (0.1%) 

478,570€^(1.1%) 

607,750€^(1.3%)

44,513,547천원 (97.5%)으로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〇 불용액 32,563,173천원의 관별 내용은, 

~교육위원회비

-  교육행 정 비

-  교육사업 비

-  학 교  비

-  사학지원비 
••시 설 비

27,655천원 (0.1? 손) 

14,898,021^^(45.8%) 

384,307^^(1.2%) 

909,159천원 (2.8%) 

1,411,392^1€(4.3%) 

5,831,757 천원 (17.9%)



ᅳ 제지출경비 3천원(0.0%〉

-  예 비 비 9,100,879천원(27.9%)으로서

예산현액에 대한 총불용비율이 46%로 ’94년도에 3.4%, 전년도 2.7%에 비해 다소 높 

아 졌으며，붙용액의 대부분은 교육행정비(인건비),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 

는데, 관별 점유율올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행정비는 22.4% 증가한 반면 교육위 

원회 비는 0.2%, 교육사업 비 는 3.7%, 학교비 는 4.1%, 사학지원비 는 3.6%, 시설비는 

3.396, 예비비는 7.5% 감소하였음.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고 이 월 겨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1 29,151,0(53 44 16,507,002 115 45,658,065

’96. 이월비는 명시이월 기건에 29,151,063천원, 사고이월 44건에 16,507,002천원，총 

45,658,065천원으로，그 기관별 내용은,

〇 본 청 26건 25,477,245천원(55.7%)

。지역교육청 89건 20,210,820천원(44.3%)임.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비 지출
，，혹현접 1

예비 비
rSk. AQ 서경

w] 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합의 배상금 지급 91,^9 91,999 지출결정 : ’96. 1. 20.

위 건의 예비비 지출은 ’94.10.19.보은중학교 유도부학생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합의 배상금 지급액으로 금회 제7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1996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임.



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ᄋ 채 권 : 해당사항 없음. 

o 채 무 : 해당사항 없음.

사. 재산의 결산

° 공유재산

(단위 : 천원)

\ \  구분
재 산 별 \\

、、

’95년도말 
현재 액

’96년도 중 감 ’96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중 감

합 계 1,338,144,764 93,055,7敬 32,750,537 1,398,450,013

행정재산 1,330,508,991 81,811,935 25,985,377 1,386,335,549

잡종재산 7,635,773 11,243,燃1 6,765,160 12,114,464

공유재산의 ’96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60,305,249천원이 중가된 

1,395,450,013천원인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95년도말 현재액은 1,330,508,991천원으로 ’96년도에 81,811,935천원 

이 중가되고 25,985,377천원이 감소되어 ’96년도말의 현재액은 1，386,335,549천원 

이고,

-  잡종재산의 ’95년도말 현재액은 7,635,773천원으로，’96년도에 11,243,851천원이 중 

가되고 6,765,160천원이 감소되어 ’96년도말 현재액은 12,114,464천원임.
〇물 품

(단위 : 천원)

’95년도말 현재액
’96년도 중 감

’96년도말 현재액화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30,226 46,233,974 1,567 12,914,710 24,343 21,316,815 7,450 37,831,869

물품의 ’96년도말 현재액은 7,450점에 37,831,869천원으로, ’95년도말 현재액 30,226 

점 46,233,974천원에 비하여 ’96년도에 1,567점 12,914,710천원이 증가되고 중요물품 

대상기준 변경에 따라 24,343점 21,316,815천원이 감소되었음.



아.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총 수 입 총 지 출 차인잔액 비 고

690,614,241 621,821,962 燃，792,279 0 결산전 다음년도 세입 이입액은 68,792,279 
천원이며, 금고 예치금은 없음.

’96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690,614,241천원이고,

총 지출이 621,821,962천원이며, 차인잔액이 68,792/279천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산 

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중명과 일 

치함.

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 결산t 이월비 결산 둥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올 비롯한 제규 

정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 출 결산 작성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 

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니다.

좀 더 개선을  요 하 는  사 항 으 로 는 ,

° 세입결산 내용올 보면 비법정전입금，재산수입, 입학금및수업료수입, 사용료및수 

수료수입，잡수입，이월금, 주민(기관둥)부담금수입의 총예산액이 66,671,374천원 

인데, 결산액은 108,339,450천원으로 예산액대비 세입징수율이 162.4%나 되어 

세입재원 포착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보다 신중올 기하여 주시고,

° 세출예산 집행중 총 22건 115,903천원의 유보액과 교원재교육관리비 261,669천
른 4 쇤세요이 논계 ᄂ느티나는• uV 이一 사■어견ᅵ회 십 버 :경 버규今] 때지 e 이«>__• w  c ;  니 « | •• | | 노— ( ， I •—  I W H I I y C3 t | i 니 | ，—*"» i—

하여 세출예산 유보액 또는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경정 • 사업추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세출예산올 효율성 있게 운용해야 한 

다고 사료되며 ,

〇 이월사업이 115건에 45,658,06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5%정도나 되는 것은 사업 

시행의 유보, 계획변경, 공사발주의 지연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세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〇 금년에도 국가의존수입(지방교육양여금 등)의 결손이 예상되므로 세출예산집행 

에 있01 사업우선순위 등을 걸저히 검토하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〇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에 교육위원이 참여하여 보다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7. 심 사 결 과  : 원안대로 승인올 의결함(참석 5명, 찬성 5명).

8. 소수의 견 주요내응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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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回 忠淸北道敎育委1 會 (臨時會 ) 第 1 號

豫算• 決算小委i 會 會議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8월 比일 (화 요 일 ) 13시 07분

議 事 0程  (제78회 임시회 제1차 에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3시 07분 개회) 위 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 러위원님

⑩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들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하고 말함. )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위

러면 성원이 되었 로 제1차 예산•결

산소위 원회를 개회 하겠습니 다.

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직 1. 위원장선임의건

무대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3 시 09분)

우리 예산 • 결산위원님들 ᄆ그이 협조해 주 예 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

시기 바랍니다. 정을 합니다.

그럼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소위원회 선출방법은 여 러가지가 있지만 구두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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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하고 말함)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주전하는 방법 

으토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디-.

(안병일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여!, 안병일위원님.

⑩ 안병일 위원

이경윤위원님이 맡았으면 하고 추천를 합 

니다.

⑩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예, 안병일위원님께서 이경윤위원님읊 위 

원장 후보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⑩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우리 조위원님 어떻습니까?

⑩ 조일환 위원 

없습니다.

⑩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그럼 세분이 주천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 

문에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 

만, 절대다수가 이경윤 위원님을 예결산위 

원장님으로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 이 

의없이 당선되신 것으로서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임시 위원장인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 

다.

당선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선임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장 교대〉

⑩ 위원장 이경윤

인사드리 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께서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제가 이 

일을 원만히 진행할까 하는 것이 여러가지 

로 걱정이 됩니다.

금번 소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 

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조그만 성의를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앉아서 해요.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 시 12분 》

이어서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에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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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여 주시기블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네, 김광수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 

다.

•  김광수 위원 

너L 위원장님.

간사는 누구늘 주연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사를 자임을 할까싶은데 여러 위원 

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⑯ 조일환 위원 

동의합니다.

⑩ 안병일 위원 

좀습니다.

響 위원장 이경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희생적 으 

로 일을 맡겠다고 하는 이러한 제안이 들어 

왔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승낙 

을 해주신테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 

며 김광수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선 

언 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목례)

•  간사 김광수

예, 위원장님 뜻을 받들고 위원님들의 뜻 

에 의해서 간사직을 충실히 이행하겠음을 

여러분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3 시 14분)

다음은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 

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히 

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놀부터 8월 14일까지 3일간으 

토 하여 1996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 

다. 기타 날짜별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 

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 

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디-.

⑯ 조일환 위원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 8월 13일 10시 

로 되어있는데 14일날 2시는 편참은데 10시 

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11시쯤 하셔서 오 

후에 늦게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시간쯤 늦추 

시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⑩ 안병일 위원

그것도 좋지요. 그렇게 양해하시는게 좋 

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제가 제안한 일정과 시간에 대하여 조위



[제78회-제1차 예 • 결산소위원회]

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음을 선언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별이의가 없으신지？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2차소

r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

그러면 조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 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루고자 하는

치로 숭낙해 주신걸토 인정을 하고 넘어가 데 다른 의건은 없으신지요?

겠습니 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 이의 쑤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희의롤 마침과 아울러 산회

( “예” 하는 위원 있음) 를 선언합니디-.1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조위원이 수정하여 제안한대로 의결이 되었

| (13 시 17분 산 회 》

1

〇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경윤、 간사 김광수.. 위원 김정길, 조일환, 안병일

〇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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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U 시 05분 개회》

1.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위원장 이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2차 예산• 결산소위

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 어 서 1996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 개요설명

과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

사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독 하겠습니

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재무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지금부터 1996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

계세 입 •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 겠습니

다.

결산개요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계

세입 • 세출결산개요 (끝에 실음)

⑩ 위원장 이경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김정길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여 김 정 길 위 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김정길 위원

김정길입니다.

본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분적 

으토 심의할 수 없는 총체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 

다.

교육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여러가 

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첫째,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며, 둘째는 다음 년도 예 

산수립 및 집행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서는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성실 

하게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검토한 바로는 예년 

에 비해서 상당히 성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항목별 심의과정에서 관계관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교육예산은 여러분들께서 

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수입은 5% 정도밖에 

불가하고 나머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금, 잉1여금 둥 의존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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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과 집행을 하면서 절약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 96년도 결 

산서 를 검 토 • 분석해 본 바로는 예산을 절 

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허 보이 

질 않고 있습니다. ’ 95년보다 붙요불급하

고 낭비적인 예산이 크게 쟁창한 반면에 교 

육시설 및 교육환경에 대한 자본지출은 오 

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96 

년도 충북교육의 실태를 보면 산하공무원은 

모두 14,072명으로 ’ 95년도 보다 2명이 줄 

었고 학급수는 7,808개 학급으로 ’ 95학년도 

보다 121개 학급이 줄었습니디-. 학생수는

284,497명으로 ’ 95년도 보다 5,507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산은 6,218억 

원으로 ’ 95년도 보다 15.4%가 중가를 했습 

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 

산이 크게 팽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 

질별 예산중가율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6 .3%가 증가한데 비해서 여비，관서운영비, 

학교비 등 물건비가 무려 51.2%나 놀어났 

고, 사학지원비 둥 경상이전지출이 34.3%나 

크게 중가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교 

육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자본지출은 오히려 

1, 6% 나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울건비증에 

관서당경비 및 운영비, 여비는 낭비적요소 

와 소모성 성격이 많은 분야로써 학생수 • 

학급수• 공무원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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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당경비 및 운영비가 55.6%나 들어났고 

여비는 68.9%나 크게 중가를 했습니다. 뮬 

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 95 

년도에는 16.7%정도인 것이 ’ 96년도에는 

21.9%로 들어났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 

하면서 323억 6,6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는데 예산절감' 목적으로는 단한푼도 불 

용액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건비는 

의지만 있다면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지출을 줄이면서까지 울건비를 다른 분 

야보다 크게 팽창시켜 집행한 이유와 근거 

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교육청의 예산절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좀 드리겠 

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도는 물품관리에 대한 질 

문입니다. 상정된 결산서에 보면은 ’ 96년 

도말 현재 물품재고는 7,450건으로 되 어 있 

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378억 3,100여 

만원 정도가 됩니다. ’ 95년말 현재 3만

226건에 462억 3,300여만원보다 물품 건수 

로는 75.4%, 금액으로는 18.2%가 오히 려 줄 

어 들었습니다. 몰품이 ’ 96년도에 크게 줄 

어는 이유로는 신규구입보다는 매각 • 폐기 

* 전환 둥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 

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 96년도에 

2만 4,343건, 금액으로 따지 면 무려 213억 

1,600만원어치의 들품을 처분하면서 매각수 

입 이 물품가격의 불과 0. 4%에 해당하는

7,000여 만원 밖에 되 지 않았습니 다. 물품 

을 모두 매각한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불용물품이라 할지라도 213억원어치를 처분 

하면서 매각수입 이 7,000여 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입 

니다. 불용물품을 처분하면서 수입을 중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 

니다.

그 다음에는 총팔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부분의 답변을 듣고 개별 몇가지 사 

항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경윤 

김 정 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리하고 자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 

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듣고 하는 것이 좋
습니까? 아니면.........

⑩ 김정길 위원

여L 지금 총괄적인 것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부분 

별 몇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 

니다.

⑩ 위원장 이경윤

그러면 답변을 바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 

까?

⑩ 관리국장 신재철

^1.

⑩ 위원장 이경윤

그럼 김정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집행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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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장님께서 해주시죠.

⑯ 관리국장 신재철

예. 제가 답변을 드리죠.

관라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읊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자본지출을  줄이면서까지 

몰건비를  다른 분야보다  크게 팽창해서 집 

행한 이유는 뭐냐. 또 충북교육청의 예산절 

감 의지가 확고하게 서있는 것이냐 하는 그 

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건비의 인상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비는 국나!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25%가 인상이 돼서 그것을 적 

용을 하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지출이 됐 

고, 또 연수인원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여 

비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학교교육비는 교당•급당  경비를 저 

희들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그리 
고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중액분 

으로 인해서 인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건비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지 

출이 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지출 감액내용을 말씀을 드 

리면 학교신설경비로 ’ 95년도에는 6개교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 96년도에는 3개교 

만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약 51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시설 완료로 해서 27억원

및 학교 급식시설사업 잔여학교 감소로 약 

43억원이 감소되는 등 주된 사업으토 총 

121억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요인은 대상사업의 확대요인이 없었 

기 때문에 자본지출식 전년도보다 감액된
I

내 용 으 ?  나타'나고. 있습니드卜. |

4 음에 예산절감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 | 

시는 밑씀이 계셨는테 아시는 바와 같이 인 |

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 소모성 경비틀 

지금 10%절감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지는 저희들이 확고하게 

서있습니다. 다만，이 결과는 금년말에 가 

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響 위원장 이경윤

집행청의 답변이 몰났는데 김정길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⑩ 김정길 위원

예, 그러면은 전반적인 총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됐고，제가 부분별로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9쪽에 

보면 학업중도포기학생 선도학교설립지원비 

라고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은 내무부에서 전입된 것 

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 

고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 

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⑩ 관리국장 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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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답변을 드리지요.

이 2억왼은 내무부, 지금 말씀하신 내무 

부지원금으로 96년 i 2월 30일어; 내무부에 

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 9?년 5월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 

데, 이 중도포기 학생을 수용할 학교를 지 

금 저희 산하 학교법인에서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 

러가지 부지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 

직까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신문지상에도 여러번 이 문제 때 

문에 게재된 것읊 여러 위원님이 보셨을 것 

입니다. 이러한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주 

민들이 지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설립을 하고자 하는 그 학원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현재 주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절차상 학교설립계획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⑩ 김정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말이죠. 제일 

마지막줄 입니다. 23쪽에 사학지원비로 

426억 8,5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금액 

은 ’ 95년도보다 무려 29%나 놀어난 금액입 

니다. 사학지원비로 말이죠. ’ 96년도 결

산액 중가율이 15.4%인데 비하면 사학지원 

비의 중가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

다. 사학지원비를 확대 집행한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 드 

리겠습니다.

響 관리국장 신재철

예, 관리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사학지원비가 ’ 95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 | 

가된 것은 공립학교 수준과 똑같이 인건비 

도 以%를 인상을 했고, 교당경비도 58% 인 

상을 해주고 급당경비도 26%인상을 공립학 

교와 똑같이 해주는 관계로 사학지원비가 

중가된 것도 있고, 또한 사학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도 공립학교에 준해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학지원비도 공립학교 수준과 똑같 

이 인상이 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된 내 

용입니다.

•  김정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40쪽을 보시면은요, 위에서 네 

번째줄에요, 4번 국고지원금있지요.

국고지원금으로 54억 5,522만 3,240원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 95년도에는 72억

4,196만 5,860원이 수납이 되었는데 ’ 95년 

도보다 17억 8,600여만원이나 국고지원금이 

줄었습니다. 그 또한, 그 징수결정금액에 

서 보면 278만 2,760원이 미수납되 었는데 

그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⑩ 재무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  위원장 이경윤 

재무과장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⑩ 재무과장 이기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정 길. 위 원 님 께서 말씀하신 국고지 원 금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관 • 항 • 세항에

서 국고지원금이라고 했는데 국고보조를 저 

희들한테 보조할 때에는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 95년도에는 24건에 

72억 4,196만 5,800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는데 ’ 96년도에는 건수는 21건에 54억 

5,522만 3,2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 

고 국고지원금은 교육부에서 특수시책에 대 

한 목적을 정할 적에 ’ 95년도에는 어떤걸 

정하고， ’96년도에는 어떤걸 정하고 하는 

것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차 

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 

마다 시책에 따라가지고 보조금이 지왼됨으 

로 해서 ’ 95년도보다 ’ 96년도엔 저희가 17 

억 만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금 집행을 하다가 278만 2천원이 

미수납 된게 어떻게 됐느냐 그 말씀이신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은 집행하고 잔액이 있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용액 

으로 처리해서 남겨서 쓰고 그럴수가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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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수학능 

력시험경비가 1H 만 3천왼, 그리고 학교운 

동경기부 지원비로 보조되었던것 중에서 3 

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고, 독학학 

위취득시험경비가 163만 6천원，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278만 2천왼은 수납이 

덜 된게 아니고 반납이 된 그런 내용입니 

r 十. 그리고 총:갈적인 질문하신 중에서 들

품제고가 어째 이리 적었느냐 하는 그 차액 

은 아까 제가 개요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이 

들품제고를 기준하는 기준금액이 ’ 95년도 

말에는 50만원 이상짜리 물품을 결산서에 

작성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 96년도에는 둘 

가상승 둥을 감안해서 그 기준액이 200만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짜 

리 이상을 하다보니까 종수도 줄어들고 금 

액도 줄어들게 된 것이 물품이 준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매각처분하거나 

폐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7천만원 밖에 어째 안되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은 한 200억정도가 감소됐지만 

은 그것은 작성기준상에 감소지 실질감소는 

거의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은 저 

희들이 불용품을 매각한 불용품 매각대금이 
7천만원 수입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 

습니다.

⑩ 김정길 위원

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을 보시면은 사용료수입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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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중에 말이죠. 도서관 사용료수입이 있어 

서 당초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셨죠?

⑩ 재무과장 이기수

^1.

m  김정길 위원

당초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 

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그 항목인데 그 밑에 보면 도서관사용 

료수입 밑에 입장료수입 그 밑에 보면 기 

타사'료수입이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나 강 

당을 사용한 수입란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작년도에 ’ 95년도에 

는 그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동장을 

개빙'을 안했는지, 수입이 없는지 그것노 좀 

궁금한데 이것 두가지만 좀 말씀을 부탁 드 

리 겠습니다.

醬 재무과장 이기수 

예, 이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용료수입을 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는 ’ 95년도까지는 도서관에서 복사기를 

가지고 복사를 해주"면서 복사료를 받았습니 

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서관에 오는 분들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 

도 없는 것이고 실비를 받다보니까 그것이 

인건비나 사무용품비도 안되기 때문에 복사 

를 안해주고 수입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 

서 없어진 것입니다.

⑩ 김정길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는 복사수입 밖에 없습니 

까, 다른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⑩ 재무과장 이기수

예, 복사수입 말고 다른 수입은 없습니 

다. 지금 무료토 하고 있습니다.

書 김정길 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사용료는 어떻게 .........

⑩ 재무과장 이기수

여】, ’ 95년도에는 예산 과목에 운동장사용 

료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 96년도 에산지침 

이 바위면서 운동장사용료수입이라는 괴■목 

이 없어지고 또 재경원서부터 지침이 그렇 

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장사용료수 

입은 기타사용료수입 과목으로 통합이 되었 

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사용료는 지금 거의 

무료개방하고 해서 없습니다만 극히 사용료 

가 있더라도 기타사용료수입 과목으로다가 

통합이 되어 기타사용료수입 과목으로 수납 

을 하고 있습니다.

⑩ 김정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

⑩ 위원장 이경윤

거기에 대해서 주가로 내가 월 좀 물어보 

겠습니다.

강당수입관계는 어떻게 .........

각 지방마다 체육관이 전부있죠.

•  재무과장 이기수

그것도 수입이 있으면 기타사용료수입으 

로 잡고 있습니다.



⑩ 김정길 위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계속비 결산보고서라 해가지고 205쪽에 

보시면 계속비 결산보고서 있죠. 두번째에 

거기에 보시면 과학교육원이전사업 집행내 

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과학교육원 

이전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 96년도에 시설 

비토 8,662만 4천원하고 시설부대비토 472 

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공식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는데 그 집 

행내역이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것 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기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과학교육원이 전사업의 기공식은 

내일인데 어째서 미리 집행되는 내역이 있 

느냐 하시는 말씀이시죠.

⑩ 김정길 위원 

그렇죠. 여1, 예.

⑩ 재무과장 이기수

’ 96년도에 과학교육원이전사업비 집행은 

총 1억 9,934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이전사업을 하려하면 설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작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미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 계용역 비 로다가 선급금을 주었습니 다. 

그게 지금 한 30%정도 주고 있는데 작년에 

집행된 1억 8백만원은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고, 8,662만 4천왼은 구 교동학교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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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한 철거비용으 

로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7만 2천 

원은 설계공모를 하려고하면 저희들이 신 

문에 공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공고

료가 47만 2천원나갔고, 그리고 에초에 설 

계공모■: 할 적에 심사위원 수당하고 경비 

로 374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인 좋은 과학교육원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 

기술진들이 몇명 일본에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일본갔다온 여비로다가 32 

만 2천원이 집행되고 해서 총 1억 9,934만 

6천원이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 

다.

⑩ 김정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3쪽에 보시면은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년 년도말 현재액보고서가 

좀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보 

고내용이 물론 자세하기는 합니다만 이 보 

고서는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 

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구분을 해가 

지고 한눈에 잡종재산하고 보존재산을 한눈 

에 알아 볼 수 있겠픔 이렇게 해렸으면 좋 

겠습니 다.

•  재무과장 이기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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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김정길 위원

예, 그 다음에 같은 쪽 제일 밑에 보면 무 

채재산 있죠.

그 기계기구 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기계나 기구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i
1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또 만약에 없다면 

재산이 없다해노 항목은 존치블 해야되지 않 

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출 재무과장 이기수

여 그  기계기구를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 

은 것은 그전에는 기계기구를 재산에다 넣었 

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서부터 

기계기구는 재산보다는 물품으로다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기업회계를 경영하 

는 데서는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기계기구를 재산으로 평가해 

서 기록을 하는데 저희들은 물품으로 분류하 

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기구 

가 실업계고등학교나 어디나 있습니다만 이 

것이 과거엔 재산으로 분류돼서 넣다가 저희 

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빼 농았습니다.

⑩ 김정길 위원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현왕 5쪽이 되겠네요.

일반현왕 5페이지요.

⑩ 관리국장 신재철

일반현황 부속서류.

•  김정길 위원

예, 부속서류.

부속서류 일반현%에 보시면 교육위원회 

세입이 잡혀있어요. 교육위원회 세입이 잡 

허있는데 교육위원회 세입이 무슨 세입인지 

를 모르겠습니다.

⑯ 위원장 이경윤 

다시한번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醫 김정길 위원

예, 일반현광 제일 위쪽에 보면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세입 부분에 세입을 잡아 놓으셨 

는데 그게 어떤 세입인지를 모르겠단 말입니 

다.

⑩ 재무과장 이기수

예, 그것은 자동차를 매각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교체하면 매각을 하게 되어있습 

니다. 그것은 의장님 차를 바문 것입니다.

⑯ 김정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요. 밑에 

서 세번째줄에 기타 3교 해능고 세입은 있는 

데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입 내용이 원지 좀 궁금합니다.

⑩ 위원장 이경윤 

누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⑯ 재무과장 이기수 

여L 여1, 예.

•  위원장 이경윤 

재무괴■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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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무과장 이기수

여i , 이것은 그 교원대 부속중학교하고 고 

등학교， 그러고 충북대 부속중 • 고등학교에 

나간 경비로다 해서 인건비는 그쪽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답변서 (몰에 실음)

⑩ 김정길 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맡이죠..

44쪽에 보시면 중식지원 사업비가 있습니 

다.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서 하나, 둘, 셋> 네번째줄에요. 중식지왼

비인데 이게 어떻게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지금 중식비가 국비보조하고 자체부담금하 

고 포함해서 1억 7,407만 8천원의 예산이 섰 

는데 불용액이 372만 3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 중식관 

계 때문에 범도민적으로 모금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3백만원이 남는 

돈이라는게 그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출 재무과장 이기수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에 학생수 

를 예정학생수로 하기 때문에 실제하고 정확 

히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정도 차이 

는 납니다.

⑩ 김정길 위원

물론 있겠죠. 있겠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을 예산확정 전에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예산 

1억 7천가지고도 안되거든요. 우리가 해결 

하려면 3억 몇천인가 4억 몇천은 있어야 되 

는데 얼마 안되더라도 이런것은 집행을 해줬 

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 

다.

響 재무과장 이기수 

예, 알겠습니다.

⑩ 김정길 위원

그래서 그것이 나머지를 학생수에 비례 해

가지고 남는 ■금액을 붙용쳐리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擊 재무과장 이기수

^1.

⑩ 김정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경윤

네, 김정길위원의 자세한 질문 수고하셨습 

니다.

답변을 하시느라고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계속 질문을 더 할까 

요, 그냥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  조일환 위원

12시도 됐는데 퓨회도 하고 중식을 하고 

오후에 속개했으면 어떨까요?

⑩ 위원장 이경윤

예，조일환위원께서 잠시 휴식검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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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하는 이런 

말씀이 들어왔는데요.

어떠세요. 위원님들?

⑩ 김정길 위원

그런데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 오후에 식사 

하시고 하고 간단하면 그냥 계속 해가지고 

마치고 . …  .

傷 조일환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것들도 간단히 들날 문 

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간이 좀 소 

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작을 

하면 중간에서 들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지금 12시가 됐으니까 중식을 한 다음에 속 

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傷 위원장 이경윤

너】, 알겠습니다.

김정길위원의 약 한 5〇분간에 걸친 질문에 

이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좀 있으 

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1,20분 

에 플날 문제가 아니니까 휴회를 하고 오후 

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⑩ 안병일 위원

몇시에 속개를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윤

예, 2시부터 오후 속개를 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 시 5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響 위원장 이경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세입 • 세출 결산에 대 

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조일환 위원

여!, 지금 시기적으로 점심들 막 잡수시고 

자첫 제 본의와 좀 다르게 너무 지나친 질문 

이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화도 잘 안됐을 것 같고 또 제출해주신 서 

류를 보니까 휴가도 모두 못하신 것 같고 충 

북교육을 걱정하는 한사림■으로서 감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결산에 대해서 검토는 했지만 

상당히 식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만을 가지고 제나름대로 질문을 만들다 보니 

까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질문에 어 

떤 근접한 그러한 성질이 아닌 것도 혹시 있 

을 줄 사료됩니다. 제가 들라서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정기준 입니다.

이 기순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결산 

검사위원에 보면 도의원 두분, 그리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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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고루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테 거기에 여나 이 기준은 법령을 지금 저퇴들이 잦아

대한 기준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 분 오}〇t  되니까

들이 몇번이나 결산검사에 참여를 했는가.. 또 書 조일환 위원

조금  추가토  더 부언을 드린다면은  이 결산감 아. 그러세요 예, 좋습니다.

사롤  그렇게 오래도록  같이 하신 분들의 결산 다른 것만, 기준말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g v 나，■ 、저희가 질문한다는  것이 _ 던•히 송구 대로 이번에 결산위원에 참여하신 분들이 도

스럽 습니다。 의원말고  네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몇번이나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위해서 앞으로 교육
1

〇]

위원의 한 사람이 이 결산검사위원에 참 세 결산감사에 참여롤 하셨고  저희 교육위왼들

해서 심도있는 이러한 결산검사를 할 수는 없 께서 한분이라도 그 결산위왼으토 참여롤 하

겠는가. 이런 쪽의 젓째 ■질문을 드립니다. 셔서 처음부터 결산에 참여할 순 없겠는가

아울러서 이 지짐.을 제 나큼•'대로 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만 좀 . . . . . .

만 모든 예산이 그러하듯이 아마 예산의 집행 ⑩ 관리국장 신재철

지침에 의해서 하셨을 줄로 압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

다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도, 지금 조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직도 우리 본청에서 지침이 없는 것을 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는 지짐이 애매한 것을 에산을 편성하거나 집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이 두분， 공인회계

행한 것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사가 두분 그 다음에 옛날에 공무원으로서

대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읊 다루어 보았던 경력직 공무원 두분,

⑩ 위원장 이경윤 그래서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조위원 질의 들났습니까? 도의원 성기덕의원과 이길하의원이 이번에

⑩ 조일환 위원 처음 맡으셨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김창

그 답변을 듣고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섭, 박효순위원도 이번에 처음 결산검사위원

•  위원장 이경윤 으로 우1촉이 되셨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에

그럼 조일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정천헌위원은 2번을 맡으셨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종선위원은 3번, 이번이 세번째 위원으

말씀해 주십시요. 로 위촉이 되어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교육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다가 위촉하

⑩ 관리국장 신재철 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조금있다 법을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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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서 저희들이 정확히 4 정을 말씀드리겠 

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선정은 도의회에서 

결정을 하기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 

도 교육위원이 결산검사위원어!서 제외됐습니 

다, 그전에 ’ 95년도에는  저희 교육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었습니다= 그래 

서 작년에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다가 이번에는 있- 

되겠다하는 그런 에기가 들려서 이것읊 강력 

하게 도의회 사무처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결산을 검사하 

는 그런 입장인데 교육위원님이 들어가야 맞 

지 않느냐 그랬더니, 작년에 저희들이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타도에 결산검사위원 

이 위촉된 사항을 알아보니까' 도 교육위원회 

위원이 위촉된테가 몇군데 안된다 경남 한군 

더1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작년이후토 

금년에는 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군데만 있건 없건간에 우리가 도 

교육비특별회계를 결산검사를 하려면 도교육 

위원님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도의회에서 그 

분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국에서 

도 의사처리를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얘깁니 

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 아 

마 의장님에게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산검산위원에 도교육위원님들 

도 들어가시는 것이 옳은게 아니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을 지정할 때 도의회 본회의에

서 지정이 됩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은 있 

으시겠지만 작년에도 빠지고 금년에도 빠지 

고 그랬는데 교육위원님들을 위촉해야 한다 

"CT 기순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響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위촉을  하는 

도의 회의 동의 가 있어야 된!:} 그 말쏟이 표 

요‘

그 다음에 제가 두번째 말씀드린 소위 예 

산의 편성이나 또는 지출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響 관리국장 신재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이나 결산작성은 지침 

어】 의해서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⑩ 조일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반 사 

무감사와 달리 회계감사는 0.1 수차가 퍼센테 

이지 하나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말은 바뭐서 말하 

면 반드시 지침에 준거한 예산이 돼야 된다 

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위왼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서 저희 

들이 한수중학교, 송계초등학교에 추경예산 

을 편성해준 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과장님.

⑩ 행정과장 이상찬



예

•  조일환 위원

예, 그 예산은 어디에 근거롤 했습니까? 

편성을 했습니까?

書 행정과장 이상찬

송계초등학교하고 한수중학교에 근거는 교 

육법시행령에 초 • 중학교 통 * 폐합계획이 법 

령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영세 초등학교와 

영세 중학교는 둘을 합질 수 있습니다.. '다 

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시 • 도교육감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계초등학교의 학생수나 한수중학 

교의 학생수가 개별적으로 분리해 놨을 때는 

기능을 제대로 발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을 우리 도의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교육부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른 한수중 

학교로 초등을 합칠거냐，또는 숭계초등학교 

로 중학교를 합칠거냐 하는 사항올 검토한 

결과 그 위치상으로 장래 저희가 볼 때 초등 

학교 위치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더우기 

초등학교의 건물은 개축대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중학교를 

합치게 된 것입니다.

⑩ 조일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언을 말씀드리면 

원칙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 

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안으로 상정이 돼서 송계 

초등학교와 한수중학교가 합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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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현장방문하고 됐다하는 의결 이후에 그 

의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상정된 것을 본 위 

왼이 심사할 때는 예결위의 다섯명이 한수중 

• 초등학교 또는 기타 통 • 폐합하는메 필요 

한 예산을 심의하고 그 통합이 과연 우리 충 

북교육을 위해서 타•당한가 아닌가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두가 은동을 일 

으켰습니다. 어떤 의결이 선이고 의결이 됐 

으니까 건들도 다시 져야 되고 여러가지 거 

기에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아직도 초 • 중학교 

동밝이 되는 것이 가걸인지 부걸인 x i 미지수. 

에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⑩ 행정과장 이상찬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통 어떠한 시점을 가지고서 절차상 

으로 심의를 사전에 한다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시기성이나 또는 완급을 

따질 때에는 동시 의안으로 올라가는 것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그 학교 통 

• 폐합 자체가 모순이 있고 이 사업을 말하 

자면 인정을 할 수 없다하면 예산심사에서 

삭감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는 모순이 없 

습니다. 이상입니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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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조일환 위원

글쎄 저는 잘 롤라서 그러는데 어떤 지침 

을 확실히 이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결이냐 

가결이냐는 그러니까 어느 예를 들어서 통 _ 

폐합을 했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 

의 증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의될 

뿐이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의건이라면 그것이 그 

렇게도 급한가 또 한방에서 예산을 소위원회 

가 다루고 있고 또 한 위원들은 현장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부당하다 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것이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세우지 않느냐 이것이 가결이 

됐는지, 부결이 됐는지 미지수다. 가결이 

되면은 통과가 되고 부결이 되면 통과가 안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 
이 예산을 세우立 하는데는 확실한 지침이나 |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본 위원의 소 

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 

습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이 질문지를 이미 드렸 

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답변준비를 하셨 

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가 법정전입금과 주민부담금에 

관한 건입니다.

이 쪽수로 보면 8쪽이 되겠는데요.

지방자치에서 전입되는 것이 1000분의 26 

맞습니까,

타도에 비해서 충청북도만은 전입되는 것 

이 전액이 전입이 돼서 우리 교육재정에 많 

은 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충복의 교육행정력을 높이 평가하고 도외■■ 

교육청간에 유대깊은 그러한 행정이다라고 

생각합니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모 도에서는 한푼도 전입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마뤄 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타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대단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법정전입금과 주민부담 

금에 관한 것인데요. 주민부담금이 거기에 

보면 2억 9,500만원 예산에 서 있고 결산은 1 

억 4천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결 

손이 약 1억 5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어1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그것이 12쪽 될 것입니다.

⑩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⑩ 조일환 위원 

예，그렇게 하시지요.

⑩ 행정과장 이상찬

이 주민부담은 뭐냐하면은 괴산고등학교기 

숙사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괴 산고등학교 기숙사시설 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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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국고로4  해서 7억 4천이 교부가 됐 # 니  |

아,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

다.
대한 책임추궁을  하시겠습니까 . 결손은  어 |

이 7억 4천이 교부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떻게 쳐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공문으토  받

의 장인 괴산군수가  i 억 5천을 지원하기토 았어요?

계획이 서서 저희가  정식 퉁보를  받이•서 예 m  행정과장 이상찬

: 산편성을  ■ 습 니 다 / 그런데 극고 7억 4천은  | 예.

교부  받았습니다만  괴산군수로  전입받읊 i  억 | 驗 행정과•장 _ 상 »

 ̂ 5천만%은  즉, 니{두부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 j 그것은  군〒도부적 안술 s f x r  저희가  결손

시겠습니다만은  자치던:체자체가 인건비를 처분하는  것외에 군수에 대한 책임추긍은  없

당할  수  없는 시 • 군은  다른 교육비나  나 습니다  s

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하연 그런 자체 예규 鑛 조 일 ■  위원

가 있습니다. 되산군수가  i  억 5천만:왼 예산 다른 조치는  없다, 너L 알겠습니다 .

을  편성해서 지사에게 승인요정을  했습니디、 다음에는  이 산업체 ■득11|학급 운영비보조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사토부터 인테 저 희 업 체 .것 에  대해선 전액이 다 들어

부결되어 저희한테 전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 •■습니 까?

입니다. 다만, 괴산군청에서는  어떠한 방•법 爆 ■ 정 과 장  이상한

으로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군에서 괴산고둥 예

학교에 지원하기로  약속된 사항이 기 때문01 暴 조 일 환  위원

지원을 하겠더 해서 하나의 장학재단이라는 충북상고  야간부라든지 이런_  우리 산업

법인체를 형성해서라도 주겠다하는 그러한 체 다 들어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언질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재원 響 관리국장 신재철

으토는 인건비도 못주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검사위원 선임에

⑩ 조일환 위원 대해서 법령을 저희들이 찾았기 때문에 답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공문상으로 받지도 않은 전입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보면 검사위원

을 여기서 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의 선임이 있습니다. 제1항이 법 제125조의

•  행정과장 이상찬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 • 도의 경우

공문 0 로 받았습니 다.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하, 시 •군  및 자치

⑩ 조일환 위원 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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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으■: 조례 토

정한다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S
|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  

I 할 수 없다, 그리고  노청에 公 .、 조례로  재정

! 제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본회 

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의희에서_ 선임한
I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2항은 도의회 의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 

1 관 또는  단체장이 사전승낙을  믿:아 운영위원  

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3항 도의희는  제2j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 

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 자 치 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 장 은  선임우]원에  대 

하 여 는  별표  제 1호  서식에  의한  위 촉 장 을  교  

부 한 다 . 이렇게  되 어 있 습 니 다 . 그 러 니 까  

조례에  의해서 도의장이  추 천 한  것을  도의회  

전체에  의해서 선 임을  하 도 록  이렇게  돼 있 습  

니다 .

•  조일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소  아쉽게  생 

각 하 는  것은  저 희 들  교육청 에  약 7천억왼  이 

상이 교육위원회에서  1차 예 산 을  심 의 하 고  

있는데  교육위원이  앞 으로  도 의 회 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결산검사위원에  과거처럼 위원 

이 참여해서 좀 심도있는  것을 심의를  하고 

검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감사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I
교원의 재교육관리비  불용액이 2억 6천민 ;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상당히 그 불용액이 | 

많이 발생을 했는데 .교원연수계획이 치밀하

지 못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또 기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2억 6천만

왼이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느냐, 여기에 대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響 초 등 교 직 과 장  노 현 우  .

초등교직 과장 노현우입 니 다.
우선 교원 재교육은  부서가 여러군데서 관 |

\

여하고 있습니다. 초 •중 등 교 직 과 , 초 •중  | 

등장학과, 과학기슬과, 또 사체과，단재교육 

원까지 7개 부서에서 전부다 연수들 끝마쳤 

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내년도  예산읊 

가지고 금년 8질 지출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럼 8월경에 배정이 돼서 인원수 

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연수지 

n  시밀은 11될 증에 시 딜랍■니 다.

그럼 실제적으로  연수인원, 확정적인 인원 

수는 그 이듬해 1월에 가서야 정확한 인원 

수가 확정이 됩니다 .

그래서 사실상 정확한 인원수로는  연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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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책정이 안됩니다. ■금년 예산은 금년에 

수용해서 할당을 해놓고 교원연수로다 예산 

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수인원 결정에 있어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이 자격연수같은 것은 저희가 계획 

을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숭인이 안됩니다,

교장 자격연수는 전년도에 35명을 신청했 

는데 27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엔 단재교육원, 교원대릭■교 연수늄 교' 

육에 대한 연수블 할 경우에 청주나 청원군 

에서 차출되는 일정단위 연수가 많을 경우에 

는 연수비가 조금 감해집니다.

일반연수는 2만 7천원인가 하면은 청주, 

청원은 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에서 저희가 계상대로 

하더라도 입찰을 보고나면은 약 15%정도 차 

액이 생깁니다.

또 일부연수는 저희가 자체연수를 세웠는 

데 국고지원이 되는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용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직과를 보더라도 초등교직과 

에 ’ 96년도 11억 4천만원의 예산을 연수경비 

를 세웠었는데 그 집행이 약 10억 9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4,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 다.

그래서 그 내용과 자격연수가 7개과정, 거 

기에 약 1,700만원, 국외시찰연수에서 낙찰

차액이 L  800만원, 신규교사 및 복직교사 직 | 

전재교육여비 450만원, 기타연수과정에 의해 | 
서 900만원정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발생하 | 

여，그래서 총 4,800만원정도의 총 불용액이 |
I

생긴 것입니다. !

자세한 계획：라 실시인원은 짜여있으면 각 

과별로다가 취합읊 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참조〉교원재교육관리비 붙용액 발생에 대 

한 답변서 (릍에 실음)

擊 조일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해에는 더구 

나 금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외국어교육이라 

든가 해서 교원의 재교육비가 부족했다고 저 

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물며 2억 6천만원이면 백만원씩을 잡아 

도 260명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상당히 그 

계수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을 다 검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감사 :署•나시고 유인 

물로 반드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 

는 교왼재교육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의 

추세입니다. 이렇게 2억 6천만원이나 돈을 

못쓰고 남겼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원재교 

육의 기초계획서부터 시행, 그리고 그 결과 

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차 학기f 학년부터는 

철저히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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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무상교과서대 기관운영경상비, 

또 중식지원비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6쪽에 나와있습니다. 26쪽을 좀 

보세요.,

醫 행 정 과 잠  여상찬

무상교:라서대에 대하여는  제가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무상교괴서 잔액은 아미 7,400만원정도 남 

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제가 ■꿈눈으도 동보하기를 15%인상으 

로 해서 교과서 인상율을 통보해서 예산을

계 상했습니다 .

I '나중에 집행당시에 교괴•서대금율 확정시 

인상율이 11향토 ■습 니 다 , 그래서 그  차액 

을 잔액으토  남겼습니다,

⑩ 조일판  위원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I 그럼 다음은  고등학교의 건물유지비 불용 
| 액이 1억 4천만원이죠, 1억 4천만원, 그래

서 이 러한 현상이 초. • 중학교가 똑같은 현상 

인가 아니면 공립고등학교만 해당하는 사항 

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 드 

리겠습니다.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⑩ 행 정 과 장  이상찬

고등학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교육부 지짐에 의하면은 50%는 학교에 일 

팔적으로 배부하고 나머지 50%는 그 학교의

상티ᅵ나 또는 위험정도, 노후정도에 따라서 

사업순위를 메겨서 집중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4천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물본 우I급한 상태에 대한 신청 

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 96년도 세입자원이 

110억이 삐~졌기에 자체예산 절감■차원으로 헤 

서 이렇게 했습니다. 

m  조일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역교 

육청 에 속하는 소우i 초 • 중학교 건들유지 비 

는 거의가 잔액이 없습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고등학교의 잔액에 문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뭐 말하면은 지역청에 돈이 모 

자라고 본청에는 돈이 남는다 이거죠. 사실 

내가 과장님께, 제가 앞서 말한대로 제가 집 

행을 해보지도 않고 단순히 서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추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도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디-.

⑩ 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그 관계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갈 소지가 있 

으니까요.

건들유지비는 건물의 노두도나 건물의 구 

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됩니다.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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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아까도  저희 관리국장님께서 맡

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경원에서 々 부처에 !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으ᅵ결돼 i

서 내려온 겁니다. |

지침의 성격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I

즉, 지침을  위반할  때에는  위법으토  건풀유 |
!

지비도  그  지침에 의하면 어떤 건물; 몇년된 | 

거는 평방미터당  얼마•다하는 사항이 있습니 | 

다, 그러면 다시 바뭐서 조위원님께 맡씀드
I ,

리면 시 • 군€ ： 나름대로  알뜰히 다 썼지만은 

저희도는  불요불납한  사항 이외에는 지남을 

안했디" 그대도 묶어 웠다 생각을 깨주져야지 

본청에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남았고. 시 - 

군에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모자•릿:다, 이렇 

게 생각할 순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건들유지버 단가률 우ᅵ반했 

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겨 

야 할 것입니다.

⑩ 조일환  위원

여1, 그래서 서류상으로  접하는  위원 입장 

에서는 이것은 본청과  집행청에 소위 불이익 

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쪽에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 이해가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기관운영경상비가  23억 6천만 

원, 그다음에 그 불용액이 유치원, 초 • 중학 

교를  제외한  교육행정기관의  불용액이라고  

볼 때 예산편성이나  또는  계획수립 시작서부 

터 이게 어마어마하게 23억 6천만원, 23억 6 

천만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擊 행 정 과 장  머상찬  ]

제가  말씀  드리지요 .
지금  기관운영경상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내용적으토  보면 인건비입니다,

審 조일환  위원

. 인건비- I

參 ■ 정 과 장  _ 상 찬  !

에, 인건비인테요 .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 i 

을 다뤘7]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

관운영경상비 23억은 연가보상금이나  교통보 

조.비 , 체 력 단련비 ; 명 절휴가비 , 정 액급식 비 

등 입니다. 거기에서 23억이 나온 것입나 I
디-.

저희는  연가보상금  20일 기준으로 세워라  

하면 20일 기준으토  세읍니다, 그러나  20일 

을  다 지급을  안하는  현상어 나옵니다 .

또 체력단련비라든지  기타는 인건비의 호 

봉어1 의해서 지곱을  하기 때문에 상위호봉으 

로 책정을  랍■니다.

그러나  하위호봉으로다가  지급이 되면 잔 

액이 발생하고，또 현재 여기에서 남는 인건 

비와 기타 직접보수를  합하여 남는 인건비를 

1개월치 더 편성해야  됩니다.

즉, 12개질 인건비를 편성하지만  최소한도 

13개월 인건비는  있어야만이 전체적으토 인 

건비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할 때에는  예비비로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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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금액으로도  다 따져가지고  인건비불용액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

이 231억 밖에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반 시요.

달치 봉급밖에 안됩니다. 그럼 인건비 잔액 響 재무과장 이기수

으로  보시면 됩니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參 조 일■ 위원 입목죽은 학교나 또는 교육청, 또는 기관
그럼 지금  23억 6천은 많은 액수가 아니 |

에 있는 정원수 같은 것을 입목죽이리_ 얘기

다, 이 말씀이군요-.
|

들 하는데 정왼수들 가지고 판단했을  때어! j

i 그  다음 44쪽에 조금  전에 김정길의원님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각 기관별토 해가

서 질의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촉구를  하겠 지고 조그마한  나뭇가지등  울타리나무까지

습니다.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정왼수로서 진매를

거기 중식지원비가  잔액이 370만원이 남고 했을 때에 그래도 몇만원 이상이라도  가치가

저녁을  2천원짜리토 해보면은  약 1천 8백끼 있다하는 것을 재산가치를  따져가지고  입목

가 됩니다. 언론기관에서 돕기운동을  했고I 죽대장에 올려서 이것을  재산에다  관리를 하

또 김정길위원 같은 분은 상당히 관심읊  가 고 있습니다 ..

져 서 행 정 질 의 도 했고 .결 식 아놓〇 1 충북교육 響 조일환 위원

의 소위 문제 점 으로 대 두가  됐습 니다, 여기 예, 이것은 평가롤  어떻게 합니까?

에서 우리가 예비비나  기타 어느 예산을  동 •  재무과장 이기수

원을  해서 결식아동 일소에 좀더 적극적으로 평가는 저희들이 정원수  평가금액을  5년마

했다면 이것이 남는게 아니라 모자라야  되지 다 재평가하는데 평가기준은  예를 들으면 정

않겠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바뭐서 정리해 원수의 모양같은  것에 따라서 틀릴테지만  그

드리면 앞으로 그 결식아 문제는  저희들이 기준은 어느정도  있습니다.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용 ⑩ 조일환 위원

액이 남는 그러한  사례는  없어지길 바래서 년수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은 생략하겠습니 그리고  총괄에 기재가  안되어서 제가  여뭐

다. 보는 것인데 소위 그 무체재산, 말하자면 채

그 다음은 질문 세언째로 질문을 드리겠습 진을 넣어야겠죠.

니다. 2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공유재산의 중감 및 현재액 보고서 중에서 ⑩ 재무과장 이기수

입목죽수량이나  요 수량은  정확히 파악해둔 예, 저회들 재산중에서 무체재산이라고 하

27



[제78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면 재산을  저희들이 현금，유형재산, 무형재 

산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무형재산에 속하는 

데 형체가  없는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를  들어서 저당진이라든지 영업진이라든지 

하는  진리형 재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 

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화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에 전화기의 전화가입핀입니다 . 

그러니：카 전화기의 보증금을 낸 것을 저희들 

이 여기서 무체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련데 과거에 같으면 전화기 보중금  

2◎만원을  내고 전화률  가지고 왔으면, 전화 

기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 전화기틀 되팔면 

보중금  20만원 내고도  나중에 100만원도  되 

_고, 80만원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전 

화를  신청만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무체재 

산으로  사실 어떤 평가가치는  사실상  없습 
! 니디，. 단지 나중에 전화를 해지하면 그 보 

중금은  그대로  반납은 받습니디•. 그 재산이 

무체재산으로  전화기 가입금입니다.

響 조일환 위원

예, 그럼 짙문 저! 네번째토  시설부문에서 

다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시설부문에 31쪽을  봐주시면 교동초  

둥 학교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도내에서도  다 

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축소되고  또 

예산집행상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해 교 

육감께서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이 있으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 95. 에산입니다. 이 예산이 이

월이 되고, 또 재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원에 이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醫 행정과장 이상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m 조일판  위원 

예

響 행정과장 이상찬

，95년도에 국고에서 교동초등학교 강당에 

대해서 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5억이 배정 

되었고 자체로다가  3억 3천만원을  더해서 8 

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240평규모로 건측을 

하는 사업계획을 세폈었습니다, 그런데 교 

동초등학교가 아시다시피 그 3천여평의 교지 

ᅰ . . . . . .

驗 조일환 mm

과장님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 대단히 

죄송한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까요 3억에 대한 앞으로의 용도., 이것은 국 

가에서 가져온 교부금이니까  반환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우리가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겠느냐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 

끼-,

響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 

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5억이상을  집행했을 

때에는  국고집행에  먼저 정산하고  지방자치 

단체비는  그냥  이월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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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조일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5억이상을 집행했어도 5억을 집행 

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다. 네，알겠습니 

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질액이 명시이월사업 

비 중에서 오창고등학교 대체농지 조성부담 

금, 그리고 화장실 개량사업비, 이것이 이월 

사업비인데 전액이 불용치리 또는 재차 또 

이월시킬 수 없지 않겠느냐，그래서 저희들 

도 오창고등학교 갔을 때 그 부지 때문에 지 

주가 말썽을 부린다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왜 자꾸만 재차 재이월 시키 

느냐，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書 재무과장 이기수

그 대체농지 조성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 

니다.

오창고등학교는 위원님께서도 현지에 가보 

셨습니다만 그 학교 들어가는데 옛날에 학교 

신측지 부지 옆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가 전부 6,040평인데 그것을 전 

부 매입을 해서 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저희들 

이 예산투입을 해서 정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병택씨 소유의 사유지 

173평은 붙까지 저회들 감정가격에 의한 액 

수에 매도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 

중에 수용할 수도 없고 계속 유보되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지 전체를 다 사서 거기다가 흙을 갔다 붓

고 교지로다 조성했어야지 저희들이 대체능 

지 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납부도 못하고 그대로 지냈습니 

다. 그러다가 금년에 다시 그 사람하고 재 

차 합의를 해가지고 지난 6월 12일날 일단의 

합의가 이루어져 재산승낙을 받고 그것을 집 

행하려고 재산까지 분할을 했습니다. 그라; 

서 바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즉 

가장 큰 원인은 개인이 그 땅 173평을 뒤늦 

게 합의에 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⑩ 조일환 위원

그 토지를 확인해 보면 소위 그 지구는 도 

시계획이 시행이 되는 곳입니까, 안되는 곳 

입니까?

⑩ 재무과장 이기수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곳은 도시계 

획이 안됩니다.

⑯ 조일환 위원

안되는 곳입니까?, 그러면 그럴때는 청원 

군청에 행정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을 학교용 

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소유주가 재차해서 감 

정가에 응하지 않으니까 법절차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사료됩 

니다.

⑩ 재무과장 이기수

그것은 왜 안되냐 하면 저희들의 학교용지 

자체가 기준면적에 전부 충족이 됩니다. 충 

족이 되기때문에 그 사유지를 저희들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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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지 결정요구를 해도 그것은 되지를 않 

습니다。

⑩ 조일환 위원

기준에 넘기때눈에 되지블 안는1卞 

잘 배웠습니다.

響 재무과장 이기수

왜, 그 기준만 가지고 그.. 옆에 사유지를 

꼭 묶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를 저희들이 학교용지 

로 하 려 고 .........

⑩ 조일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포기틀 해야 됩 

니까?

⑯ 관리국장 신재철

아닙니다. 금년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⑩ 재무과장 이기수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  조일환 위원

기준에 충족이 되는데 굳이 매 입 을 .........

•  재무과장 이기수

수용이 안된다고 말씀이죠

⑩ 조일환 위원

아, 골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수용 

인왼 거기에 해당하는 법적기준의 면적이 되 

면 됐지 굳이 그렇게 사유재산을 침해해 가 

면서 그렇게까지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기수

법적인 기준면적은 최소한도의 면적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넉넉한 그런 것

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書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충초등학교 붕괴교실, 그리고 

덕성초외 3개 교사 부속건물 철거사업공사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 서면으로 봐서는, 그런테 이것이 3년차에 

걸쳐서 수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이렇 

게 복잡히"고 주진상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 

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  시설과장 박성근

덕성초등학교 교실개축공사는 교실개축이 

진행이 되어야만 그 후에 철거를 해야합니 

디-. 그런데 개축공사가 ’ 95년 12월 23일 3 

회추경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월이 됐고，또 

1회추경에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1회추 

경이 ’ 96년 4월 28일에 1회추경이 됐는데 그 

때 또 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집 

행을 하다보니까 다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 

다. 전체를 합쳐보면 한 공사가 전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섰고 금년도에 섰고 해서 공 

사는 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월이 된 것입니다.

⑩ 조일환 위원

글쎄요. 전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에 시기를 적절하게 편성을 못했다 

는 이야깁니까，공사자체가 나눠서 할 수 없



기 때문에 그렇게 주진하고 계신다는 겁니 

까?

⑩ 시설과장 박성근

여L 그것이 12월 23일라면 우리가 동절기 

공사중지 하는 시긴데.

⑩ 조일환 위원 

그렇죠.

⑩ 시설과장 박성근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편입이 된 것입니 

다.

이것은 자연히 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이 

될 것이고 내년 3월에 가서 집행이 되는데 4 

월달에 또 추가가 되어서 사업이 중가된 것 

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해 가지고 집 

행을 할 계획으로 해서 다시한번 이월이 된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저희가 판단할 때 예산은 적기에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를 하는데 예산 

을 세우게 되 고 .........

⑩ 시설과장 박성근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시설계획이나 사업이 주진되게 됩니 

다.

⑩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제가 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 

린 것 같은데 이제 마직막 질의를 하겠습니 

다. 조금만 잠아주시고.

결산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세출예산 불용 

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예 중가됐죠? 그

런정도 아닙니까? mo향정도.

•  재무과장 이기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⑩ 조일환 위원

여기에 기재돼 있는 총 불용액이 그렇게 

됐다. 제가 여기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불용액 중가가 100%라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게 큰 요인인가. 중요한 사항만 좀 설 

명읊 해주시기 바랍니다.

⑯ 행정과장 이상찬 

그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96년도 불용액이, ’ 95년도 대비 100%중가 

되었다는 사항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 

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⑩ 조일환 위원 

아, 그래요. 여}.

•  행정과장 이상찬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 세입결손액을 당 

초에 판단할때는 160억이나 되었습니다. 그 

래서 세출예산중에 의도적으로 유보를 해야 

만이 160억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됩니다.

지금 ’ 96년도 불용액이 325억 나와있습니 

다. 325억중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불용 

액, 세입결손 통보받았던 160억을 맨다면 아 

마 100%가 아니라 전년도보다 적을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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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중에 다행히 112억만 결손되었습니 

다. 그래서 약 50억정도는 저희가 챙겨서 

세입처리 했고, 그래서 이 이필액 325억 자 

체는 그 중에서 160억을 감액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용시킨 것입니다.

⑩ 조일환 위원

예，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 

는 운영의 묘라고는 이해는 합니다만 어떠한 

예산이라도 불용액이 이렇게 급중한다는 것 

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더 정확성과 

열의를 가진다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 

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 

으로 마치겠습니다.

響 위원장 이경윤

너L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질의하시죠.

⑩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조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수중학교와 송계초등학교가 

통합한다는데 그 예산을 한수중학교가 통합 

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위 

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알 

아본 바로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결 

손이 금년에도 약 110억정도 발생할 것이라 

고 들었는데 국고보조금 결손액은 어떻게 처

리하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⑩ 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결손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 

세출예산 사업도 유보하여야 예산의 착오가 

없게 됩니다. 다른 시 • 도에서는 그것을 예 

상하지 못해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 들 었습니 다. 우 리 도에 서 는 미 리 예 즉하 

여 국고보조 결손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고 불요불급한 재원은 

중단하는 둥 조치를 했기에 큰 문제는 없게 

되었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예, 수고가 많으셨군요. 다음은 결산서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를 보면 소음측정기구입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고, 예산이 6백만원 

에서 어떻게 2백 6십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겼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학교보건계장 장관봉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 

는 학교앞 도로 같은데서 차량통행으로 소음 

이 나는 것을 즉정하는 것으로 . . . . . .

•  김광수 위원

그럼 소음을 방지하는 기계입니까?

⑩ 학교보건계장 장관봉 

아닙니다. 소음을 방지하는 기계가 아니 

라 소음을 측정하여 박■교앞 도로의 소음이 

큰 곳에 소음방지벽을 설치하게공, 그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왜냐면 소음 

을 정확히 측정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도로 

공사 같은데다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일제 소음기 

를 사려고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하려고 조달청에 구입신청을 했으나 이미 계 

약기간이 완료되어 살 수가 없어 제품을 변 

경하여 영국제를 다시 구입하게 되었는데 영 

국제는 가격이 조금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⑩ 조일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 

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장 이경윤

예, 조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 

셨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⑩ 조일환 위원

회의 진행에 있어 제가 짚고 넘어갈께 있 

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청의 관 

계관은 답변을 할 때 목 관등성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관등성명이 없이 누가 누구인 

지를 알 수도 없고 답■변시는 꼭 관등성명을 

먼저하고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부터는 꼭 참고하시어 답변해 주길 바랍니 

다.

•  위원장 이경윤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들으셨으 

니 관계관께서는 답변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계속 질의 •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사학지원비에 민간자본이 

전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⑩ 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상 사립학교는 민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시설비는 민간자본이전 

이 라고 합니 다. 사립 학교에 도 공립 학교와 

같이 시설비가 지원되는데 이 시설비는 자본 

적인 성격이라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과목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⑯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교단선진화 영상음향기기 

사업비의 예산이 330만원이데 이중에서 130 

만왼이 이월된 것은 왜 그렇고 330만원중 

130만원씩이나 이월을 시켰다는게 조금 의문 

이 가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것은 작년도 12월에 2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초등학교 영어교 

육에 대비한 예산인데 시기적으로 이월이 불 

가피한 것이었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여1,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인데 작년도에 명시이 

월된 사업비를 금년에 또다시 사고이월하는

[제78회-재2차 예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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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답 오놓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

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왼 른의견 없으시죠?

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⑩ 위원장 이경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침과 아율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 러 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언합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15시 10분 산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〇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경윤, 간사 김광수, 위원 김정길, 조일환, 안병일.

〇 출석공무원 : 12명

관리국장 신재철,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중등교직과 인사담당장학관 이규태, 중등교직과 학사계장 황용수, 

행정과 예산계장 신건환, 재무과 경리계장 연희지,

재무과 세입계장 임진섭, 사체과 학교보건계장 장관봉.

0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 : 본회의 회의록 별책2 

0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본회의 회의록 별책4 

〇 답변서 : (별첨2)

0 교원재교육 관리비 블용액 발생에 대한 답변서 : (별첨3)



第78回 忠淸北道敎育委1 會(臨時會) 第 3 號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8월 14일 (목요일) 11시 이분

議 事  旧 程  (제78회 임시회 제3차 에산•결산소위원회)

1.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11 시 이분 개회》 집행청에서는 질문내용을 잘 검토해서

1.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97년도부터는 어떤 모순됨이 없이 계획을

•세출결산승인의건 세워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

•  위원장 이경윤 며,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성원이 되었6 ᄆ로 저13차 예산• 결산소위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 96년도 결산전반에 대한 세부

어제에 이어서 ’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

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 합 니다.

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

어제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는 사항입니다만 결산 승인의 가부만을 결

까? 정하는 것입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겠습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들 성의껏 답변해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세출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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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계십니까? 지 요?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원 있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1996년도충청 북도교육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소위원회 활동

특별회 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교육감' 을 모두 마침과 아울러 제3차 예산 • 결산소

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니 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

고자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신

(11 시 06분 산회》

〇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경윤, 간사 김광수, 위원 김정길, 조일환, 안병일 

0 출석공무원 : 2명

재무과 경리계장 연희지, 재무과 세입계장 임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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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염 1 )

豫 算 決 算 小 委 員 會  議 事 0 程 (案 )

第78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B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997. 8. 12(火 )

14 ： 00 ~

1.

2. 委 負 長  選 任 의  件

3. 幹 事  選 任 의  件

4. 議 事  B 程 (案 ) 議 決

5. 樹 쌀

第  1 次 小 委 負 會

1997. 8. 13(水 )

11 ： 00 ~

1. 開 會

2. 1996年 度  忠 淸 北 道 敎 育 費 特 別 會 計 歲 入

歲 出 決 算  承 認 의  件  審 査

3. 散 會

第  2 次 小 委 員 會

1997. 8. 14(木 )

14 ： 00 ~

1.

2. 1996年 度  忠 淸 北 道 敎 育 費 特 別 會 計 歲 入  

歲 出 決 算  承 認의  件 審 査 (議 決 ， 審 査 報  

告 書  作 成 )

3. 散 會

第 3 次 小 委 員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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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 2 )

답 변 서

심 -7T- 귀 귀xd. Xi- » i iJ. 김 정 길 위 원

답 변 자 • 재 무 과  장 관련부서 재 무 과

□  질문요지

〇’的 .결 산 서  일 반 현 황  6 쪽  기 타 (3교)으'! 35 ,298천 원 의  세 입 내 역 은 ?

□  답변요지

〇 기타(3교)의 세입금  35,2將천원은  청 주 고 부 설 방 통 고 , . 청주여고부설 

방통고, 충 주 고 부 설 방 통 고 의  세입금으토  내 역 은 .다 음 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잔목
학 교 ^ \ 입 학  금 수 업 료 입^1수험료 제증땅수수료 기타예금이자 합  계

청주고부설 

방통고
566 11,842 392 164 i 12.965

청주여  고 

부설 방통고
509 11,154 403 82 1 12,149

충수고부설 

방통고
475 Q 9fi9 395 49 0 10,184

합  겨1 1,550 : 广)广) 〇 — 〇〇 스 -。'6 U 90
--------------- i

9C니 一* 、) 、)
5 j 3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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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재교육관리비 불용액 발생에 대한 답변서

(별 청 3 )

질문위원 조 일 환  부 의 장

답 변 자 초등교직과장 관련부서 초등교직과외 6개부서

□ 질문요지

교원재교육관리비  불용액이 2억 6천만원에 이르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  답변요지

교원 재교육관리비는  초등장학과，초등 교직과，중등장학과，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사회교육체육과，단재교육원 등 -개 부 서 에 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불용액 사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교원재교육관리비  불용액 현황 1부. 끝.



□  불용액 답변요지

0  교원연수 과정별 세부인원 결정전에 에산편성안을 제출하게 되 

므토 에산편성안 제줄시는 전년도를 기군하여 좀더 상회하는선으토 

인원수 및 금액을 편성되고 있음.

(연수과정멀르 예산부숙은 운영에 상당힌* 곤란을 받음)

- 예산편성안 제출 : 전년도 8월말

- 교육부연수지짐 : 전년도 11월

- 연수과정인원수 결정 : 해당년도 1월중

0 일부 연수과정은(타기관 차출연수 또는 교장자격연수 등)연수인원을 

자체에서 결성하지 못하므트 죄숭연수 결정되는 인원이 에산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상대직으로 에산이 절감되는 사례가 있음.

0 단재교육원, 교육대학，교원대학에서 받는‘연수과정증 여비단가가 낮 

은 관내지역 (청수，청 원〉소제 교사의 수가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많은 경우 여비가 절감됨 ’

0 해의시찰연수는 입찰에 의해 집행하므토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상당 

액이 절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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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O

〇%
S
W"!

r 8，

m

r*-4

v〇

r -，
r년
广냐

r^i
—T
〇
r̂%
〇、

〇\
〇〇

〇T
o

O*

가

〇 
公公
r —

，，f  
f-나
%〇 *

效:

〇 
广*4야

o
o
이
rn

o  
£〇 
r 하 V 쨀

%r%

에
〇
r*0*

r —4

〇 r*_
广 i
r*~

«
«，r
«-n

後公 
敎o 
〇〇

r於%

然'
、£3

QO
、0
SO

e*»4

'O
C卜

、*〇*

〇
o
€、»

o
CD
r 、*

广，，•卞

〇
〇
o

rn

〇
CD
〇
r-n

〇
〇
，公1

w"T

〇 
〇 
r■노4

V I

、公

C*sl

V">
广4
、Cf
.r，T
《，냐

〇
CD\r%
m

〇
o

사，
〇公 
서

C
rsi

e예
m

Mnr*%

、公
<3、

«，，4

效效

f***
o

JiU〇

公*"‘

<h 

〇J 
다«

_S«i

어
K *

r | r

/*
，、r  

허  
지  
do  

〇5 

rp  .

T J

% r
*3〕

Ur
"극按
K®

뀜

<h
#<，，5
O 고
I P  
: 은■0 
^ 0

* ᄏ 
꿘

，、r

1?J

W

\ r
承

rsJf -t
iU*-厂
7 T

d o
r'l—

ZT
i «j
i-H

tl
\ r
'玄:
w
T<.
K °

! n

«"*■*■•*

，고
IH

(厂
지  
7 T  

I T  

，、〇 
r및

文너，' t  V，
경〕?꾸 
W rH
*K* w-T

^ K °  
버 t~J
녀 、-

玄效 ᅱ

<卜

，r?f*N
TT
저5

\ r
石: ’

(?P

*<

r，r

K

M

T\

: 卜 J

•*1* 그

U
.

S 

:  

U

H

R

h

r

r=
M:o
r
 
如



길
산

 
질

의
답

빈
 

자
료

 
작

성
괴

학
기

술
괴

-
 

(단
위

 
: 

친
윈

)

므 ᄀ
벌

사
 입

 
밍

에
 

산
 액

집
 

행
 

액
불

 
용

 
액

불
 

용
 

액
 

사
 유

비
고

少* T
in

초
등

이
 교

기
 인

:;1
신

引
 인

수
30

,1
50

30
. 제

18
2

인
수

기
년

 의
 요

Y
 금

이
 비

 액
에

 비
 든

 
U

 S
 액

중
 • 

고
 괴

 이
 

신
 il

 인
 수

4,
m

-1,
03

2
15

8
(t

t
i

u
니 

인
수

*1
1,5

80
I
J
.31

0
27

0
공

괴
교

사
 심

기
인

수
3,(

X
X
)

l
,tt

S
2

2,
51

8
«

싱
피

교
사

 인
수

외
 

i
괴 

!!
<0

20
•!,

0：
0

0

소
개

87
. 小

 10
84

.3
12

3,
12

8

다
시

 운
잉

비
초

등
교

시
자

인
기

서
引

인
수

9,
00

0
. 

9,
57

3
27

인
 수

인
 인

 7
\\에

 비
 은

 불
용

 액
비 

)r
^\

 *
?! 

수
2:

i,0
 湖

21
.5

12
1.5

38
인

수
교

재
 구

인
에

시
의

 에
신

 지
朴

 M
 용

。1!
농

괴
교

사
부

진
공

지
?1

인
수

나,8
00

-1,
20

0
60

0
인

수
인

인
 기

에
 비

 른
 갑

 8
 액

복
수

시
십

담
당

지
인

수
3,

00
0

IS
O

O
1,2

00
교

육
부

의
 인

수
내

상
 인

 인
 간

인
에

 비
 른

 싶
 S

서
싱 

괴
교

사
 인

 수
외

 4
의 

징
8,

00
0

8,
00

0
2.

51
8

소
>
ii

48
/1

80
45

,1
15

3,3
(3

5

이
비

초
등

하
교

괴
이

신
입

인
수

C
J
.59

0
59

,7
2-

J
*1.

F
(3公

인
수

인
t
l 

가
 및

 
인

수
내

상
기

-이
 

언
수

지
익

 
(긴

 내
 • 

긴
외

 H
 비

 푠
 감

 S
서

己M
r
티

인
 수

18
8.

18
1

17
7,1

34
11

.05
0

인
수

내
상

지
의

 인
수

지
억

(긴
내

 • 
된

-익
》에

 비
뇬

 y
용

액
농

괴
교

사
진

공
인

수
7,

92
0

5. 敗
0

2,이
 0

«

톡
수

시
신

담
딩

자
인

수
3,

00
0

2.S
40

切
}0

교
육

부
의

 인
수

내
상

자
 갑

윈
에

 마
론

 섶
용

매

치 
관

 7
1 자

 재
 운

용
 인

 수
3,6

00
0

3,
60

0
주

관
 기

전
인

 교
육

부
에

시
 인

수
유

 취
소

함
에

 
비

론
 

불
용

액
공

과
교

사
신

기
인

수
8,

25
0

7,
70

0
m

인
수

내
상

자
의

 연
수

지
익

(민
내

 • 
리

외
)에

 비
욘

 M
 8

 액
농

의
부

진
공

자
직

연
수

12
,9<

]〇
10

.32
0

2.(
31

0
교

육
부

의
 인

수
대

싱
가

 긴
-?

]에
 비

 &
 한

용
액

중
•고

과
이

실
히

인
수

외
 3

과
징

59
.4

71
59

,-1
74

2.
51

S

소
개

34
7,

97
8

32
2,

66
2

2G
.3

IG

중1
게

1
48

3,
89

8
45

2,
08

9
31

,8
09



사
회

교
육

채
육

과
(
딘

-1?
I 

친
-
인

》

SL
 

lj]
시

 
업

 
멍

에
 

산
 

액
집

 
행

 
액

적.
. 

용
 

액
나

 
요

，
애

 
O 

""1
사

 
-{]-

비
고

관
시

 운
영

비
학

교
보

긴
 

일
반

연
수

(내
00

6,
80

0
0

여
 

비

1급
 

양
호

교
시

 
자

격
연

수
54

,0
90

51
,2

^1
0

A
15

0

전
내

 
인

린
괴

 
전

외
인

원
 

에
상

 
차

이

학
교

보
건

 
일

반
연

수
11

,8
00

11
,6

30
17

0

소
 

계
72

,6
90

72
,6

70
20



결
산

 
질

의
 

답
 
변

자
 
료

기
핀

 
: 

충
청

북
도

단
재

교
육

원
 

(단
위

:명
,천

원
》

목
 

벌
사

 업
 명

에
 산

 액
집

 
행

 액
불

 용
 액

불
용

 액
사

 유
비

 고

비
정

규
직

 
보

 
수

교
원

연
수

소
 

계

9,
17

7

9,
17

7

8,
75

9

8,
75

9

41
8

41
8

• 집
행

 잔
액

핀
시

운
영

비
초

등
영

이
담

당
 

교
사

일
반

연
수

82
,3̂

11
71

,5
90

10
,75

1
• 언

수
교

재
 발

간
비

 
및

 권
당

 단
가

 절
감

 
： 

1,
28

6천
원

' 합
동

강
의

 시
수

 운
영

 
및

 본
원

 직
원

(연
구

사
) 

강
의

시
는

 강
사

수
당

 미
지

급
 

다
세

세
목

 “
 운

영
수

당
" 

집
행

잔
액

 8
,0

30
천

원

• 회
화

 시
간

 분
임

편
성

시
 

분
임

실
 

부
족

으
로

10
분

임
 

축
소

 운
영

초
등

영
어

담
당

 
교

사
심

화
연

수
89

,9
28

75
,0

35
14

,8
93

• 언
수

교
재

비
 

절
감

 및
 초

등
영

어
교

과
서

가
 익

 
년

도
 3

월
에

 발
행

되
어

 구
입

하
지

 
못

해
 시

중
 

교
재

 이
용

으
로

 5
.7

91
 천

원
 

절
감

과
 원

고
료

 
집

행
잔

액
 :

 2
,5

09
천

원

• 1
1동

강
의

 시
수

로
 인

한
 강

사
수

당
 지

급
잔

액
 

： 
5,

51
8천

원



결
산

 
질

의
 

답
변

자
료

기
관

 
: 

충
청

북
도

단
재

교
육

원
 

(단
위

:명
,친

원
)

목
 

벌
사

 업
 명

에
 

산
 액

집
행

 액
불

용
 

액
불

 용
 액

 사
 유

중
등

일
반

연
수

 
(국

. 수
. 시

호
 1. 채

 
육

.음
악

. 영
어

)

28
,(3

48
27

,2
73

1,
37

5
.동

 
기

간
에

 
G

개
피

목
 

일
빈

연
수

가
 

진
행

됨
으

로
 

합
동

김
의

 시
수

로
 인

한
 강

사
수

당
 절

감
 :

3,
74

0친
 원

ᄋ
 +

1 
〇

1 +
 지

n
TT

 지
 선

 조
. S

 cd
신

규
 

임
용

전
 

교
 

육

17
,9

80
11

,7
84

G
.1

9G
•3

개
과

정
이

 동
시

에
 진

행
되

어
 합

동
강

의
 

시
수

 
로

 인
한

 강
사

수
당

 절
감

액
 :

 
H

1
2

0
천

원

• 언
수

교
재

비
 

및
 원

고
료

 절
감

액
 :

 2
,0

70
친

원

초
 • 

중
등

교
감

 
자

격
연

수
24

,3
26

21
,3

97
2,

92
9

• 합
동

강
의

 시
수

로
 강

사
수

당
 질

감
 :

 4
J2

0
천

원

초
등

특
활

영
어

 
연

수
외

 
9개

 
과

 
정

90
,8

05
87

,0
25

3,
78

0
• 

10
개

과
정

 
각

세
세

목
 “

일
빈

수
용

비
” 

및
 

"운
영

 
수

당
" 

집
행

 잔
액

소
 

계
33

4,
02

8
29

4,
10

4
39

,9
24



결
산

 
질

의
 

답
변

자
료

기
관

 
■■ 

충
청

북
도

단
재

교
육

원
 

(단
위

:명
,천

원
)

목
 

별
사

업
명

에
 

산
 액

집
행

 액
불

용
 액

불
용

 액
사

 유
비

 고

교
 원

언
 수

1,
54

3
1,

54
0

3
여

 
비

소
게

1,
54

3
1,

54
0

3
• 집

행
 

잔
액

교
 원

연
 수

4,
30

0
3,

81
4

48
6

업
무

추
진

비
1 소

계
4,3

〇〇
3,

81
4

48
6

• 집
행

 잔
액

17
,2

00
7,

54
0

9.
72

0
• 초

등
영

어
 담

당
교

사
 일

반
연

수
시

 원
이

민
 

강
사

 체
제

비
 

미
지

급
액

 :
 8

,0
40

천
원

보
상

금
• 초

등
영

어
 

심
화

과
정

 
연

수
시

 원
어

민
 강

사
 

왕
복

 교
통

비
 

미
지

급
액

 (
주

성
초

등
에

서
 

연
수

진
행

) 
: 

1,
00

0천
원

소
계

17
,2

00
7,

54
0

9,
72

0
• 기

타
 타

 과
정

 집
행

잔
액

 :
〔;8

0천
원

합
36

6,
30

8
i

31
5,

75
7

50
,5

51






